동 업 계 약 서
          (이하 "갑"이라 한다)와(과)           (이하 "을"이라 한다)는 공동 사업 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동업계약을 체결한다.
제1조 [사업 목적]
제2조 [상호 및 소재지]
  상    호:
  소 재 지:
제3조 [출자]
  갑 출자금: 금                          원 (출자 비율:          %)
  을 출자금: 금                          원 (출자 비율:          %)
  출자 기한:         년    월    일까지
제4조 [손익 분배]
손익은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. 단,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.
제5조 [업무 분담]
  갑 담당 업무:
  을 담당 업무:
제6조 [의사 결정]
주요 경영 사항은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.
제7조 [회계 및 결산]
갑과 을은 매          월 정기 결산을 실시하고, 장부 및 증빙 서류를 공동 관리한다.
제8조 [지분 양도 제한]
갑 또는 을은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.
제9조 [탈퇴 및 해산]
갑 또는 을이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    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, 잔여 재산은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.
제10조 [손해배상]
갑 또는 을이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, 그 손해를 배상한다.
제11조 [분쟁 해결]
본 계약에 관한 분쟁은 갑과 을이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하며, 합의되지 않는 경우 관할 법원의 판결에 따른다.
제12조 [기타]
본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상법 및 민법에 따른다.

        년          월          일

(갑) 성    명 :  
     주민등록번호 :  
     주        소 :  
     연  락  처 :  
 :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서명 또는 인)

(을) 성    명 :  
     주민등록번호 :  
     주        소 :  
     연  락  처 :  
 :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서명 또는 인)




